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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_01. 추락사고

판결요지 
피해자

측과실 
사건번호 

[사고발생경위] 용접공이 신축공사 현장의 지하1층 기계실 내의 발판

이 설치된 사다리 위에서 펌프배관 용접작업을 하다가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떨어짐.

[사용자측 과실] 안전한 발판을 제공하지 않았고, 안전모도 제공하지 

않은 과실.

[피해자측 과실]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조심하지 않았고, 안전모를 요

구하여 이를 착용하고 작업하는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지 아니한 과

실.

50%
대전지법

2002나7983

[사고발생경위] 숙련된 착암공이 터널공사 중, 조공이 필요한 착암기 

작업을 혼자하다 착암기에 달린 노미 끝이 암반 접촉면의 우측으로 밀

리면서 그 반동으로 무게 50kg가량인 착암기가 좌측으로 쏠리게 되었

고, 작동 중인 착암기의 손잡이가 몸을 들어 올리면서 터널 천장에 머

리를 부딪치고 작업대 보조발판으로 떨어짐.

[사용자측 과실] 착암기의 무게 등의 여건에 비추어 천공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한 작업방법과 요령을 숙지시키고,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여 착암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게

을리 한 과실.

[피해자측 과실] 조공이 필요함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

고, 착암공으로서 상당한 경력을 가졌음에도 착암기의 조작에 주의를 

게을리 한 과실.

30%
서울고법

2003나34054

[사고발생경위] 화물차에 건설자재를 싣고 운반 중, 약3.5미터 높이의 

적재함에 올라가 고무밧줄로 재고정 작업을 하다 고무밧줄이 끊어지면

서 화물차 아래로 떨어짐.

[사용자측 과실] 밧줄로 고정하는 작업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고무밧줄의 안전상태를 점검하여 낡은 것을 새것으로 교체하

지 아니한 과실.

[피해자측 과실] 화물차의 운전기사로서 고무밧줄 이외의 튼튼한 밧줄

을 준비하지 않았고, 고무밧줄의 안전상태를 미리 점검하지 아니한 과

실

40%
대전고법

2003나811

[사고발생경위] 형틀목공이 교각 상단의 강재 거푸집 해체작업 중 B거 50% 대구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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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집을 크레인에 매달고 상하 부분에 설치된 연결 볼트를 제거한 상태

에서 거푸집을 떼어내게 하였으나 분리되지 않자 지렛대로 틈새를 벌

리는 작업을 몇 번 시도하다 A거푸집이 교각으로부터 분리되면서 거푸

집과 함께 지상으로 추락함.

[사용자측 과실] 크레인에 메달려 있지 않은 A거푸집의 앙카볼트가 제

대로 결합되어 있는지 세심히 살핀후 작업을 지시하여야 하고, 작업인

부들의 추락에 대비하여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

[피해자측 과실] A거푸집의 앙카볼트가 제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

음에도 이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A거푸집을 크레인에 매다는 등 추락방

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작업을 한 과실.

2003나3684

[사고발생경위] 형틀목공이 아파트 건물 외벽에 설치된 대형거푸집 해

체작업 중, 거푸집이 대형크레인에 매달려져 있는 상태에서 거푸집 윗

부분에 설치된 안전난간대에 연결된 안전띠를 허리부분에 연결한 후 

거푸집을 제끼는 작업을 하다 거푸집 상단부의 크레인후크가 거푸집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거푸집과 함께 지상으로 

추락함.

[사용자측 과실] 크레인 후크가 거푸집의 하중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연약하게 제작되었고, 위험한 거푸집 해체작업을 지시함에 있어서는 

그 작업 전에 제반시설의 안전여부를 면밀히 살핀후 작업지시를 하여

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

[피해자측 과실] 크레인과 거푸집의 연결상태 등을 세심히 살펴 사고

를 미리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

10%
대구고법

2002나1162

[사고발생경위] 동해시의 임야에서 솔잎흑파리 방제 수간 주사작업 

중, 주사액 투약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산아래 방향으로 굴러 넘

어졌음에도 사용자는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고 귀가시킴

[사용자측 과실] 교육 및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 등 

배치하여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작업방법등을 구체적으로 교육하고 

이를 감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주의사항만을 시달한 채 

작업을 하도록 하고 사고 후 별다른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

[피해자측 과실] 가파른 경사가 있는 야산에서 몸의 균형을 잃지 않도

록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작업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과 상당부분 기왕증이 기여함.

75%
서울고법

2002나29130

[사고발생경위] 배관공이 지하주차장 내 스프링클러 배수주철 지지철

물 설치를 위하여 2인 1조로 2단 틀비계를 타고 올라가 드릴 작업을 
30%

서울고법

2001나31419



http://www.goodpns.com                                          근로재사사고 과실판례

                                 TEL : 02-458-8216   FAX : 02-457-4971     3

하던 중, 드릴의 회전력이 벽체 안의 철근에 닿는 순간 드릴 몸체가 

이탈하면서 중심을 잃고 틀비계가 반대편 벽체로 기울어지면서 지상으

로 추락함.

[사용자측 과실] 틀비계가 벽체에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 드릴의 

회전력이 전달되자 말자 틀비계가 기울어졌는바, 틀비계가 제대로 벽

체에 고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안전밸트 착용 및 안

전모 턱끈의 결속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

[피해자측 과실] 안전밸트를 착용하지 않았고, 안전모 턱끈을 제대로 

결속하지 않아 추락 당시 안전모가 벗겨지게 하였으며, 틀비계의 고정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

[사고발생경위] 용접공이 비계위에 재차 약 1.5미터 높이의 사다리를 

옥탑 벽면에 비스듬하게 설치한 다음 그 위에 서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비계 바퀴의 고정 장치가 무게 중심이 계속해서 한쪽으로 쏠림으

로 인하여 풀리면서 비계가 밀리게 되자 중심을 잃고 사다리에서 옥상 

바닥으로 추락함.

[사용자측 과실] 추락방비를 위한 적절한 안전시설을 하지 않았고, 비

계 바퀴의 고정장치가 풀리지 않도록 장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게 

한 과실

[피해자측 과실] 스스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적절한 안

전시설 또는 비계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 과실

20%
서울고법

2002나52222

[사고발생경위] 내장목공이 사다리에 올라서서 천장에 석고보드를 붙

이는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함.

[사용자측 과실] 작업수행상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지시한 과실.

[피해자측 과실] 사다리를 보다 안전하게 장치하거나 같이 일하던 사

람에게 사다리를 붙잡도록 하는 등으로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

40%
서울고법

2001나50663

[사고발생경위] 잣종자 채취작업을 하던 중, 수고 10미터의 잣나무에 

7미터 높이까기 올라가 장대로 잣종자를 채취하다가 나뭇가지가 부러

지는 바람에 지면에 추락함.

[사용자측 과실] 위험한 작업을 하지 말라는 당부만을 하였을 뿐, 추

락을 방지하기위한 안전띠나 안전모, 안전화 등의 안전장비와 추락사

고에 대비한 안전망 등의 보호시실 및 구급약이나 들것 등의 구급장비

를 제공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과실.

40%
대구고법

2002나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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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 과실] 나뭇가지가 튼튼한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으로 스스

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

[사고발생경위] 철근공이 교각위의 상판에서 하판으로 철근을 내려주

는 작업을 하던 중, 상판과 하판을 연결한 길이 약3미터의 알루미늄 

사다리를 통하여 하판으로 내려오다 사다리가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사

다리와 함께 하판으로 추락함.

[사용자측 과실] 사다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위 사다리에 고정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

실.

[피해자측 과실] 사다리가 고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

므로, 사다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

우 동료 작업자로 하여금 사다리를 붙들게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

40%
대전지법

2002나3349

[사고발생경위] 옥내 전선 및 배선공사에 투입되어 작업을 하던 중 고

압 패널 룸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고압 패널 룸안의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케이블 피트를 덮고 있는 아연복강판이 볼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

지 않아 아연 복강판을 밟는 순간 아연복강판이 기울어지면서 발목이 

빠져 중심을 잃고 케이블 피트 안으로 넘어짐.

[사용자측 과실] 아연복강판을 고정하지 않았고, 고정하지 않은 경우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며, 바닥이 고

정되지 아니한 곳 에 들어가는 피해 근로자에게 더욱 주의를 촉구하지 

아니한 과실.

[피해자측 과실] 아연복강판이 고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

었으므로, 기울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너갔어야 함에도 이를 게

을리한 과실.

40%
광주고법

2001나6960

[사고발생경위] 기울어진 비계를 철거하기 위하여 비계 위로 올라가서 

밧줄을 비계 상부에 묶고 내려오는 도중 비계가 무너지는 바람에 땅위

로 추락함.

[사용자측 과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비계를 해체, 변경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두고, 발판을 설치한 상태에

서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작업을 지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

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

[피해자측 과실] 기울어진 비계 위로 올라가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무너질 것에 대비하여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방식에 있어서

도 특별히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40%
대구고법

2001나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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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실.

[사고발생경위] 기계정비공이 크레인 거더크랙을 용접하라는 지시를 

받고 운반통을 크레인의 붐대에 마닐라 로프를 이용하여 매달고 지상 

7미터 높이의 운반통 안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마닐라 로프가 용접

으로 가열된 부분에 닿아 끊어지면서 운반통과 함께 지상으로 추락함.

[사용자측 과실] 사전에 충분한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고, 화기에 약한 

마닐라 로프를 이용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 과실.

[피해자측 과실] 자재창고에서 화기에 강한 와이어로프를 가져오지 않

고 작업을 빨리 끝내려는 생각으로 마닐로 로프를 사용하였고, 화기에 

약한 마닐로 로프를 사용하였다면 용접부위에 닿지 않도록 좀더 주의

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으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

한 과실.

40%
서울고법

99나45453

[사고발생경위] 화물차 운전기사가 피고 회사의 하역 준비작업이나 상․
하차 작업을 도와주기도 하였는데, 위 운전기사가 자동창고 하차장의 

하차대와 화물차 적재함의 놈이 차이 때문에 생기는 틈을 덮는 철판을 

연결된 밧줄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설치하다 밧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그 반작용으로 뒤로 밀려나면서 하차대 밑으로 추락함.

[사용자측 과실] 수시로 위 철판과 연결된 밧줄의 상태를 점검하고 노

후된 밧줄을 교체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

[피해자측 과실] 밧줄이 끊어질 우려가 있는지 살피지 않고 위험한 위

치에서 밧줄을 잡아당긴 과실.

50%
서울고법

99나33597

[사고발생경위] 커튼 소매업자가 강당에 커튼 재설치작업 중, 표면이 

미끄러운 강단 부분에 피고측으로부터 제공받은 3단 접이식 사다리를 

설치하고 그 위에서 피고측 사람과 함께 작업을 하다 사다리가 흔들려 

미끄러지면서 사다리가 넘어졌고, 피고측 사람은 재빨리 뛰어내려 다

치지 않았으나, 커튼 소매업자는 바닥에 추락함.

[사용자측 과실] 표면이 미끄러운 곳에 사다리를 설치하였으므로, 사

다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사다리의 다리를 잡고 있는 등 고정된 상태

에서 작업을 하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

리한 과실.

[피해자측 과실] 작업을 주도하고 있던 커튼 소매업자로서도 작업을 

하던 사다리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경우 충분히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으므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다른 사람의 조력

을 요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

70%
서울고법

99나26001


